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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·가족돌봄휴직자에 대해

경조사비 지원을 해야하는지?

1. 서설

육아휴직·가족돌봄휴직 중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 취업규칙에서 경

조사비 규정을 하고 있을 때 경조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

보도록 하겠습니다. 

2. 관련 법규

 : 휴직자에 대해 경조사비를 지급해야한다.는 법 규정은 달리 없습니

다. 다만, 이하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

습니다.

1)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(육아휴직)

① ~ ② <생략>

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

서는 아니 되며,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. 다

만,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➃ ~ ⑥ <생략>

2) 남녀고용평등법 제21조의2(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)

① ~ ⑤ <생략>

⑥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

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

니 된다.  

⑦ ~ ⑩ <생략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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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육아휴직·가족돌봄휴직자에 대한 경조사비 지원여부

경조사비의 경우 취업규칙에 규정하여 근로자의 경조사 발생 시 회

사가 복리후생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근로조건 중의 하나로 육아휴직자

의 경우 최대 1년 또는 가족돌봄휴직자의 경우 최대 90일간의 휴직기

간 중 발생한 경조사에 대해 관련 법규(남녀고용평등법)에 따라 근로

조건을 악화시키는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재직여부와는 무관

하게 경조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 끝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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